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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oncep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and to identify the meaning and potential rearrangemen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thods : The study was performed by analyzing 136 cases of lawsuit in the year between 1968 and 

2010 which were selected amo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Results : According to court rulings,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is an act to diagnose a person’s illness, prescribe and treat to cure based o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be understood as a medical care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 have some factor to create 

or increase danger to preservation of health or hygiene, and to be practiced by medical specialists based 

o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But, such definition is not proper and exceedingly vague. Besides medical 

circumstance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re changing, the enlargement of definition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required. 

Conclusions :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should be modified and amended, reflecting thes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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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체 의료분쟁 에서 한방의료분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낮지만 해가 갈수록 그 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료분쟁으로부터 

비교  안 하다고 생각되었던 한방의료 부분에서도 

이제 의료사고나 서비스 불만족 등에 의한 분쟁이 증

가함에 따라 한의사의 입장에서도 방어진료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시 에 이르 다. 

그간 의료분쟁의 특성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

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률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인식 환에 따라 한방의료와 련한 의료사고와 분

쟁, 소송의 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1). 

우리나라는 통 인 민간요법이나 체의료행

가 일정요건하에 인정되고 있고 유사의료인이 다수 

존재하여 한방의료행  특히 침구의료행 (의료법 제

27조  ‘한방의료행 ’ 부분은 한의학  의미나 련 

법령의 연 , 입법취지, 행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침술과 구술 행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본 논문

에서는 침술과 구술 행 를 ‘침구의료행 ’로 통칭하

겠다)에 한 엄격한 통제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한방의료 역에서 의료과실에 한 법  평가를 

설명하고, 각종 분쟁에서 공정한 해결을 하기 해서

는 법리  기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방의료분쟁

에 한 논의가 거의 없는 시 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먼  작용이나 부작용, 범  등과 

련한 침구의료행 의 의미에 해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구의료행 와 련하여 의

료법상, 례상 이루어지고 있는 침구의료행 에 

한 개념정의와 그 요소들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

리고 재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학을 포함

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법상 침구의료행 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대상 및 방법

1968년부터 2010년 8월까지의 국내 의료소송  

침구의료행  역과 련이 있고, 법원에서 결이 

종결된 례 총 136건(하 심 65건, 법원 45건, 헌

법재 소 26건)을 상으로 하 다. 례는 례 검색

용 CD-ROM과 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2,3)를 통해 검색하 고 국 지방법원의 련 

결문을 해당 법원의 조를 얻어 수집하 다. 국내 

법원은 결문을 선별 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검색

할 수 없는 미공개 례는 본 연구의 상에서 제외

하 다. 원심의 결문을 찾을 수 없었으나 구상권․

구상  청구를 한 2차 소송의 결문에 검색 가능

했을 때, 2차 소송의 결문을 통해 간 으로 사실 

계를 악할 수 있었던 례는 본 연구 상에 포

함하 다.  

Ⅲ. 결  과

침구의료행 에 해서 법령상 정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례에 의하여 일정한 측면에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구의료행 인지 여부의 단기

으로 법원과 헌법재 소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례

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1. 하 심  법원 례에서 본 

침구의료행 의 단기  재구성

한방의료와 련된 의료행 의 개념은 의학의 발

달과 사회의 발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

이지만, 법원 례는 거의 일 되게 같은 내용의 개

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하 심의 결들은, 

법원의 일 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소 탄력 인 내

용으로, 그리고 진보 인 입장에서 범 확정을 시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례를 분석하여 침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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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model for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Practice

행  개념과 련하여 취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를 질

병의 방과 치료라는 행 의 실질에 근거, 학문  원

리를 한의학에 기 한 행 , 보건 생상 해 발생 우

려, 한의사에 의한 행 의 4가지 기 으로 나 어 살

펴보았다(Fig. 1).

1) 질병의 방과 치료라는 행 의 실질에 

근거

의료행 의 실질에 근거하여 질병의 방이나 치

료행 로 보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의학  방법에 따

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의 목 으로 처방, 시술하는 

것이 포함된다. 법원 례에 의하면, ‘의료행 라고 

함은 질병의 방이나 치료행 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  문지식을 기 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는 외과  시술을 시행하는 

등의 행 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찰하여 병상  병명을 규명 단하

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問診), 시진(視

診), 청진(聽診), 타진(打診), 진(觸診), 기타 각종의 

과학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 진 질병에 합한 약품

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  치료

행 ’에 속한다( 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 1114 

결, 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결, 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결, 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결, 법원 1999. 3. 26. 선고 98도

2481 결, 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결 등 참조).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결문에서 ‘한방

의료행 는 환자를 진맥․진찰하거나 침을 놓거나 한

약을 조제하는 행 ’라고 시하면서( 법원 1970. 11. 

24. 선고 70도1982 결, 법원 1978. 4. 11. 선고 76

도2651 결 등 참조), 침시술행 를 한방의료행 에 

속함이 명백한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침시술행

는 질병의 방 는 치료를 목 으로 시술되는 행 ’

로서 이를 시술함에는 의학의 문지식을 기 로 하

는 경험과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

원 1993. 12. 10. 선고 93노3025 결,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4노 204 결 등 참조). 침구시술행

와 련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 2. 1. 선고 99노

6870 결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침구시술행 는 질병의 치료를 하여 경 에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행 로, 시술자가 인체의 어느 부

에 어떤 침이나 뜸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뜰 

것인가는 환자의 질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환자

의 질병에 한 단은 문진(問診), 맥진(脈診) 등의 

진찰과 이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진

다. 따라서 침구시술행 란 단순히 인체의 특정 부

에 침을 시술하거나 뜸을 뜨는 행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 에 필연 으로 수반되는 환자에 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한 침구시술행 는 치료행 의 일종으로서, 이

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자신의 질병에 

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한 침구시

술행 를 받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한 ‘벌침의 시술행 에 해서 그 행 가 질병치

료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의료행 ’라고 시한 

법원 1994. 4. 29. 선고 94도89 결이 있고, ‘의료기

구, 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나 실제로 그 효험이 

있는지 여부에 계없이 질병치료를 한 벌침, 쑥뜸 

등의 시술행 는 의료행 ’라고 시한 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892 결이 있다.

2) 학문  원리를 한의학에 기 한 행

법령에 의하면 앞서 정의한 의료행 ( 의의 의료

행 )를, 서양에서 받아들인 양의학을 기 로 한 의

의 의료행 (양방의료행 )와 옛 선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한방의료행 로 

나  수 있다. 이에 따라 례에서는 어떠한 진료행

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 에 해당하는지 아니

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 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해당 진료행 의 학문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단하고 있다. 그래서 ‘침시술행 는 시술방법

이나 그 원리에 있어 통 인 한방의료행 에 포함

됨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법원 1977. 10. 11. 77도

2010 결  1986. 12. 28. 86도1842 결, 서울고등

법원 1993. 12. 10. 선고 93노3025 결,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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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4. 8. 선고 94노204 결). 하 심 례에서도 

‘침술이나 구술은 음양오행설을 기본으로 한 한의학

인 연구에 기 하여 인간의 신체, 경  등에 한 

이론  바탕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한

방의료행 ’라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09. 5. 20. 선

고 2008구합48374 결).

이러한 에서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

로 통증유발 (trigger point) 부 에 침을 사용하고, 

도자 극에 연결하여 기자극( 주 )을 주는 경피

자극요법  경피신경 기자극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 원리가 경락과 경 에 침을 사용하는 한의학  원

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침시술행 로 볼 수 없다’

고 단하 다( 주지방법원 2002. 4. 4. 선고 2001노

1066 결). 

한 서울행정법원 2002. 12. 4. 선고 2002구합

10926 결은 한의사가 독약침요법을 시술하는 것

과 양의사의 시술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았다. ‘한방

에서 인정되는 침요법의 경우, 침술 등 한의학을 

공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한약에서 추출

한 약침액을 경 이나 경락에 주입하는 이른바 약침

요법을 시행하면서 그 약침액으로 독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양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 다. 서양의

학에서는 독주사액의 유효성과 안 성이 학문 으

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양의사가 염 환자들에

게 독약액을 주사한 행 가 ‘학문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

이다. 

3) 보건 생상 해 발생 우려

법원은 이미 법원 1978. 5. 9. 선고 77도 2191 

결에서 ‘의료행 의 단기 은 신체나 일반보건

생상의 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시하 다. 즉 질병의 방과 

치료와는 다소 무 한 행 일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

체나 공 생에 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 라

면 의료행 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

행 의 범 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침시술행  는 구시술행 의 경우, 범 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험성이 

다고 하여도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는 보건 생상 

험이 있을 수 있는 행 임이 분명하므로 행 의료

법상 한의사의 의료행 (한방의료행 )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시하 다( 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78 결, 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결, 

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결, 법원 2003. 

5. 3. 선고 2003도939 결, 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결, 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결, 법원 2006. 6. 16. 선고 2005도5923 결, 서울

행정법원 2009. 5. 20. 선고 2008구합48374 결, 구

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고단5167 결, 청주지

방법원 2009.11. 9. 선고 2009고정747 결 등 참조). 

그리고 ‘침구시술행 에는 환자의 상태나 병증(病症), 

일시  기후, (穴位)에 따라 기할 사항이 있는

가 하면, 그 부작용으로서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체침

(滯鍼), 곡침(曲鍼), 침(折鍼), 훈침(暈鍼) 등의 가능

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보았다(서울지방법원 

2000. 2. 1. 선고 99노6870 결). 이는 의료행 가 고

도의 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

의 생명, 신체 는 일반 공 생에 하고 한 

계가 있어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 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 생상의 

험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심천사 요법의 경우, 이는 질병의 방 는 치료

를 해 사람 신체의 특정부 를 침과 부항을 이용하

여 지속 으로 사 하는 치료법인데, 많은 양의 사

로 인하여 빈  등의 부작용을 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허를 가진 한의사에 의하여 시술되어야 하

는 의료행 ’에 해당된다( 구지방법원 2007. 6. 26. 

선고 2007고단370 결).

4) 한의사에 의한 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 의 지)의 입법 목

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하여 의료행 의 독 성을 인정하 다. 즉 ‘의료인

의 의료행 가 고도의 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는 일반공 생에 

하고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

인이 되는 자격에 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

료행 를 의료인에게만 독 을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

를 하지 못하게 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

행 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 생상의 험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법

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결, 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결, 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4102 결, 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

5531 결 등 참조). 물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 에 하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

한 의료행 와 같이 국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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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따라서 의사는 치과  한방의료행 를 제외한 

의료행 만을 할 수 있고,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 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의사가 한의사면허 

없이 한방의료행 를 한 경우에도 면허의 범 를 벗

어난 행 이다. 

이를 근거로 ‘침시술 행 (사용하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가사 사용하는 침의 종류가 3호 이하의 가

는 호침(毫鍼)이라 하더라도)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한방 의료인만이 시술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 ’로 해

석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1. 11. 29. 선고 

89고합478 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2노

518 결, 구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09고단

5167). 원칙 으로 침술행 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

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사의 침구의료행 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의료행 ’이며(서울지방법원 1987. 

3. 12. 선고 86노1814 결),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취득하 지만 국내의 면허자격을 갖지 못한 자가 행

한 침술행 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 ’에 해당한

다( 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결). 그리

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리자로부터 체의

학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침술

원을 개설하 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

한 민간자격을 취득하 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행

가 무면허의료행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

939 결).

2. 헌법재 소 례

헌법재 소는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결정(무

면허 침시술행 ), 2003. 2. 27. 2002헌바23 결정(무면

허 한방의료행 ), 2005. 9. 29. 2005헌바29 결정(무면

허 한방의료행 ) 등에서 보건범죄단속에 한 특별

조치법 제5조  ‘한방의료행 ’ 부분이 건 한 상식

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  구체

으로 어떠한 행 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

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 내용 에서 ‘한방의료행 ’ 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질병의 방이나 치료행 를 하는 것을 의미한

다’ 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법률조항  한방의료행  

부분은 의료행 와 마찬가지로 비록 법령에 아무런 

극 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

라도 ‘한방의료행 ’에는 ‘침 시술행 ’를 당연히 포함

하는 것으로 시하고 있다(헌재 1996. 12. 26. 93헌바

65, 2003. 2. 27. 2002헌바23, 2005. 5. 26. 선고 2003헌

바86 결).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 소는 다수의 결정

문에서 침구의료행 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1) 헌재 2007. 3. 29. 선고 2003헌바15 결; 

헌재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결

의료법의 입법목 , 의료인의 사명에 한 의료법

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 에 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아 ‘침 시술행 ’는 그 시술

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

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구사의 시

술행 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구사의 자격을 부여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 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문지식이 없는 자의 

침 시술행 는 인체의 신경계에 치명 인 험을 야

기할 수 있고, 침 시술행 가 다른 의료행 에 비하여 

상 으로 험이나 부작용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의료행 로 인한 신체에 한 험과 단순 비교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2) 헌재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

침구술은 환자의 경 에 하여 침, 구(뜸) 시술을 

하는 것인데 그 시술이 잘못될 경우 환자의 생명, 신

체 는 보건 생상의 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제하고, 그러므로 비의료인에게도 침구술 시술행

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허용되는 침구술 시술행 의 

범 , 침구술 시술행 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은 

침구술의 목 , 방법, 침구술 시술행 로 인한 부작용 

내지 험발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고 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의료행  에서 국민보

건 상 험성이 은 일정한 범 의 것을 따로 떼어

서 이를 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자격제도를 

두어 그 자격자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도 입법부의 입

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헌재 1996. 4. 25.94헌마

129, 례집 8-1, 449, 462 참조)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부 재 들은 침구의료행 가 생명․신체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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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의 의료행 와 비교

가 될 수 없을 만큼 낮고 시술을 단하면 쉽게 시술 

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료행 까지 행 의료인에게 독

시키는 것은 의료행 에 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 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Ⅳ. 고  찰

1. 침구의료행  개념과 련된 
행법령의 문제

1) 개념정의에 있어 소극  규정방식

침구의료행 와 련한 행법령으로는 의료법과 

한의약육성법이 있지만, 한의약육성법은 성격상 침구

의료행  자체와 련된다기보다 산업육성의 근거가 

되므로 의료법이 침구의료행 에 한 근거가 되는 

유일한 법령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행 의료법에서

는 침구의료에 하여 한의학  이론과 특성, 그리고 

한방임상 실태를 반 하지 못하고 침구의료행 의 의

미나 범 에 한 규정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개별 

법률  단에 맡기고 있다. 법원도 침구의료행 에 

하여 일정한 법  개념정의나 규정을 하지 못하여 

침구의료행 의 정의나 범 에 하여 사나 검사마

다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법원 역시 많은 혼란

이다. 

2) 개념정의 내용의 정형성

례나 법령상의 침구의료행  개념은 사실 행  

이 에 행 유형의 정형을 쉽게 악할 수 있는 개념

이 아니라 사후 인 평가규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을 기 로 하여 도

출하여 내기 때문에 정의나 범  설정에 있어 법 의 

정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 개념이 

행 의료법의 제재  처벌규정과 보건범죄단속에 

한 특별조치법의 행정형벌 기 이 된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개념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앞서 

례에 의해 악할 수 있는 침구의료행 는 ‘사회통

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질병의 방이나 치료행 이며, 

의의 의료행 의 한 범주로, 한의사에 의하여 수행

되는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인 한

방의료행 의 한 분야’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질병의 방이나 치료행 , 험성 등의 단

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헌재 2007. 3. 29. 

선고 2003헌바15 결에서 문지식이 없는 자의 침 

시술행 는 인체의 신경계에 치명 인 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헌재 2010. 7. 29. 선고 2008

헌가19 결에서는 침구술은 시술이 잘못될 경우 환

자의 생명, 신체 는 보건 생상의 해를 가져올 우

려가 있다고 제하 지만, 일부는 침구의료행 가, 

생명․신체에 한 험성이나 부작용에 있어서 통상

의 의료행 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낮다고 보는 

것이다. 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의료기법이 소개되

고 개발되어 침구의료행 에 용될 수 있는데 이를 

‘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에만 국한시켜 규제 상

으로 삼지 않을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불명확해지는 

것이다.  

3) 의료인 사이의 면허범

례에서는 분명히 한의사와 의사의 면허범 를 

구별하여 서로 업무 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 인 

의료 계법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도(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 1758 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11945 결) 여 히 한방

의료와 비되는 소  일반의료와의 계  한의사

와 의사의 계에 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많은 법령과 결에서 의료인으로 표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그 용어를 사용하거

나( 법원 1978. 9. 26. 선고 77도3156 결), 명확히 

한의사라고 표시하여야 하는데 의료인이라고 함에 따

라( 법원 1989. 12. 26. 선고 87도840 결) 불필요한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2. 의료법상 침구의료행 의 바람직한 
해석방향

1)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침구의료행  

개념의 확장

 과학의 진보는 의학 발달을 가속화시키는 원

동력이 되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은 의료기술의 

신으로 연결되면서 불과 수십 년 만 해도 불가능

했던 불임수술, 인공수정, 체외시험  수정, 리모시

술에 의한 인공  임신, 유 자 치료, 장기이식, 성

환 수술 등이 새로운 역의 의료행 로 차 확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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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과거에 한계  의료(critical medical cares)
4)
로 평

가받았던 것이 이제는 통상 시행되는 임상의료로 정

착되고 있다. 이는 소  말하는 서양의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의사의 의료행 , 한

의사의 의료행 , 치과의사의 의료행 , 나아가 (한방)

의료행 와 비의료행  사이의 계를 모호하게 만들

고 있다. 를 들어 턱  수술의 경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의학 인 수단과 방법이 발달하면서 성형외과

와 구강외과 사이에 역이 모호하여, 역간의 소송

이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법원에서도 혼

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침구의료행 와 련한 표 인 최근 례로 의사

의 경근침자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5)
 시술

로 인한 의사와 한의사 간의 분쟁을 꼽을 수 있다. 

IMS는 주삿바늘 끝처럼 끝이 납작하고 뾰족한 기

구를 이용하여 신경주변의 근육과 련조직 등을 자

극해 신경의 활성화를 돕고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

료방법이다. 재 미국 정형외과를 비롯해 가정의학

과와 통증의학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도구  특성

과 만성 통증을 설명하기 한 신경근병증 모델에 기

한 건식침(dry needling)의 치료원리 등이 한방의 

침(鍼)과 유사해 한－양방간의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

다 지난 2004년 한 양의사가 IMS시술을 한 사실이 

발되면서 법 인 사태까지 가게 다. 이후 2006년 

이 양의사는 서울행정법원 1차 결(2005구합111)에

서 기소유 처분을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45일 업무정지)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항소를 신청해 2차 결(2006  17293)에서는 IMS는 

한방침술행 와 다르다는 사실이 수용돼 승소하게 된

다. 이후 이 사건은 법원(2007두18710)으로 넘겨져 

재까지 이어지게 다. 2심 결에서 법원(서울고등

법원 2007. 8. 17. 선고 2006 17293 결)은 침을 이

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시술기법은 한방 의료

행 로 볼 수 없어 IMS시술을 한 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결하 다. 그 근거로 

‘해당 진료행 가 학문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에 따라 다르고, IMS시술은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심하게 의견 립이 있지만 학문 으로는 의료행 인

지 한방의료행 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치료방법이나 의학  근거를 볼 때 한방의료

행 인 침술과 실질 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

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IMS시술이 한방의료행 인 

침술로 보기 힘들다. 한 IMS시술은 침을 이용하지

만 한방의 침술과 구분되는 이 있다. IMS시술의 경

우 침과 기를 함께 사용, MRI나 CT촬  등 사 검

사를 통해 통증부 를 확인한 후 통증부 에만 시술, 

침에 따라 자입하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등이 

한방의 침술과 다르다’고 시하 다. 하지만 이 결

은 과학의 발달을 외면한 명확하지 않은 한방의료행

 개념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서 

례에서 정의한 ‘한방의료행 는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부분에서 ‘ 통’이라는 부분에 치 하여 내린 

결로 볼 수 있다. 

과학이 결코 의학의 유물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한의학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한의사에 의한 한방의료행  개념에도 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가령 서양의학에서 주로 피부과 

등에서 비정상 인 이나 멜라닌 세포를 괴하는 

목 으로 많이 사용되는 intense pulsed light(IPL) 

선조사기
6)
는 제논램 라는 인공의 원(光源)을 이용

하여 높은 열을 얻는 치료기기로, ‘열에 지를 이용하

여 인체의 국소조직에 용한다’는 원리 인 측면에

서 구법(灸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구법

(灸法)으로서 IPL 선조사기를 사용하여, 높은 열에

지를 이용하여 경 (經穴), 경피(經皮), 경근(經筋)

에 하여 직 인 작용을 통한 국소  치료 효과 

는 경락 자극을 통한 체 인 치료 효과(systemic 

treatment effect)를 목표로 한다면 사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

의료행 의 개념은 의학의 진보와 의료기술의 

신, 사회구조의 복잡․다양화, 사회  개인의 가치

의 다양화 등에 따라서 역사 으로 다양한 변천을 겪

어 왔고 장래에도 그 변천이 기된다. 법원은 한때 

성형수술에 해서는 애 에 질병의 방 는 치료

행 가 아니므로 의학상 의료행 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 다( 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결). 

그러나 몇 년 후 그 견해를 바꾸어 의료행 에 해

당한다고 시한 것( 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

1114 결)은 와 같은 발  성격을 나타낸 것이

라고 하겠다.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0852호 일부개정 

2011. 07. 14.) 제2조 제1호에서 ‘한의약’을 ‘우리의 선

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한방의료행 와 이를 기 로 하여 과학 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 ’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발  성격을 반 하 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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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 체의학의 발 과 도입에 따른 

개념정의의 방향

70년  반부터 서구에서 질병 심의 의학인 서

양의학의 한계에 한 인식이 두하 고, 그 안의 

하나로 인간의 온갖 질병과 고통을 약물과 수술이 아

닌 자연치유능력에 맞추어 조율하고 복원하는 보완

체의학(complimentary alternative medicine: CAM)에 

심이 고조되었다. 그런데 보완 체의학과 련하여 

가장 큰 문제 은 문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수

지침시술, 안마, 지압, 척추교정, 활법, 기(氣)치료, 명

상치료, 향기요법, 이완요법, 약물요법 등을 체요법

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사이비 의료행 를 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풍토가 이를 일정부분 옹호하거

나 감아 주고 있다는 이다. 이는 보완 체의학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결은 수지침 시술행 에 

해 ‘수지침 시술행 도 침술행 의 일종이기 때문

에 면허나 자격 없이 수지침 시술행 를 하는 것은 

무면허 한방의료행 에 해당하지만, 수지침이 시술 

부 나 방법 등에 있어서 동양의학으로 래된 체침

의 경우와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도 용하는 입장이

기 때문에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구체 인 경우에 있

어서 개별 으로 보아 법질서 체의 정신이나 그 배

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

인될 수 있는 행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배되지 아니하는 

행 로서 법성이 조각된다’고 시하여, 무면허 

체의료행 가 정당화되기 한 기 으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 ’를 제시

하 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 한 ‘모호성’의 문제 이 

여 히 있다.

다음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정통의학으로 

공인된 우리나라에서는 보완 체의학의 역문제로 

항상 분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문제 이 있다. 보완

체의학은 원래 미국의 의료체제에서 그들의 실정에 

의해 요구된 의료정책의 일환이므로 한의학과 서양의

학이 공존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보완 체의학은 그 범주에 

들어가는 이론이나 의술은 동양에도 있어 왔고 서양

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보완 체의학에 속하는 다양

한 정보는 정골의학, 족부의학, 척추교정의학, 엔자임

요법, 환경의학, 산소요법, 생물학  치과치료법 등의 

서양의학에 더 가까운 것이 있는가 하면, 아유르베다 

인도의학, 요가, 기공치료, 명상요법, 생약요법, 침요

법 등의 동양의학에 더 가까운 것이 있다. 심지어는 

장요법, 식이요법, 고열요법 등과 같은 동서의학 목

형의 보완 체의학
8)
도 많다. 이런 에서 서양의학

자(의사)들은 보완 체의학이 한의사만의 유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보완 체의학의 

내용들이 한의학의 이론체계(자연체계)와 같아, 의사

들이 보완 체의학이라는 이름 아래 진료행 를 할 

때 한의학의 역이 침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
. 따

라서 보완 체의학의 법제화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동서의학자 사이에 보완 체의학에 한 개념이 정립

되고 이에 한 명칭이 합의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1968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침구의료행

 역과 련이 있는 국내 의료 소송 례 총 136

건(하 심 65건, 법원 45건, 헌법재 소 26건)을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분석한 례에 따르면, ‘침구의료행 는 환자의 

경 에 하여 침, 구(뜸) 시술을 하는 것을 말

하는데 사회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통 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 로 한 질병의 

방이나 치료행 이며, 한방의료행 의 한 범

주로 한의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보건 생상 

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 ’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 례에서 나타나는 ‘침구의료행 ’ 정의에서 질

병의 방이나 치료행 , 험성 등의 단은 

매우 불확실하며, 그밖에 행 의 내용, 특정 행

의 허용이나 지,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침구

의료행 를 수행할 수 있는 외 규정 등에 

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하여 각 사

나 검사의 ‘침구의료행 ’에 한 상이한 해석으

로 한의사는 물론 련 의료인이나 이해당사자

들과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3. 모호함과 혼란을 없애는 것은 법제화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더구나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제반 의료 역분야에서 독립된 법제를 구축

하려는 노력
10)
이 경주되고 있는 실에서 이와 

같은 시  변화에 응한 침구의료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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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료와 련된 기본법의 제정은 더욱 필요

하다. 

4. 의료법상 침구의료행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달

과 보완 체의학의 도입 등을 포함하는 한방의

료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 하는 내용으로 확

장되어 해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례분석은 침구의료행 의 개념정의

에 주안 을 두었으므로, 의료소송의 유형별 분포, 의

료분쟁의 원인, 원고의 소송결과, 손해배상 청구 액 

 결 액 등은 분석의 상이 되지 않았다. 신 

침구의료행 에 있어서 례들을 심으로 법학  해

석의 문제 과 개선방안을 부분 으로 제안하여 법률

의 제‧개정에 반 하는 제안 을 제시하 다. 앞으로 

침구의료행 에 해 기록된 문 의학서, 일반 서 , 

기타 역사서, 논문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결에 있어 

법  근거가 되는 침구의료개념에 한 명확한 정의 

설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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